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23,704,174 21,711,125

일반회계 662,039,685 19,861,191

특별회계 61,664,489 1,849,935

기타특별회계 61,664,489 1,849,93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204,387 396,132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4,324,930 129,74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927,921 117,838

수질개선특별회계 85,400 2,562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3,798,137 113,944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130,136 93,90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918,773 177,56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1,160,782 34,823

주택사업특별회계 2,093,741 62,812

농공단지특별회계 833,195 24,996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117,317 3,52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666,644 109,999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220,000 6,6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053,737 211,612

도시개발특별회계 12,129,389 363,882

제  2 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0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4,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59,217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2항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

2. 지방채 상환금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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